
 

 

 

 
이전가격 

 

영국: Pillar Two 등록에 대한 실무지침 

2024 년 5 월 20 일, 영국 세무당국은 영국 내 Pillar Two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한 

Pillar Two 등록에 대한 실무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실무지침에는 영국 내 Pillar Two 

추가세 온라인 서비스 등록방법, 필수제출 자료목록, 신고 관련 변경사항 고지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지침 공표 

개요 

한 개 이상의 그룹법인이 영국에 소재하면서 직전 4 개 회계연도 중 최소 2 개 회계연도 동안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간 연결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약 1.1 조 원) 이상인 경우 영국 내국 

추가세와 다국적 추가세에 대한 Pillar Two 등록요건이 성립됩니다. 만약 추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의무는 필수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한 

June 10, 2024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kpmg.com/uk/en/home/insights/2024/05/tmd-hmrc-issue-guidance-for-registration-under-the-uks-pillar-two-regime.html


신고법인은 영국 세무당국의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23 년 12 월 31 일 이후에 시작된 

최초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고법인은 기본적으로 

최종모기업이 되지만, 최종모기업은 타 그룹법인을 신고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등록사항 

신고법인은 영국 세무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모기업(또는 신고법인)의 법인명 및 등록된 주소; 

▪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납세자번호;  

▪ 등록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법인의 영국 및 해외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 

▪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시작일 및 종료일; 

▪ 다국적기업그룹의 담당자(1-2 명) 또는 팀의 연락처; 

▪ 다국적기업그룹의 우편 주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제출 

등록이 완료된 후, 실무지침에 따라 최초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는 늦어도 다음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가 신고된 최초 회계연도가 2024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2026 년 6 월 30 일; 또는  

▪ 글로벌최저한세가 신고된 최초 회계연도가 2024 년 12 월 31 일이 지나서 종료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8 개월 이내 

Comment 

Pillar Two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규정준수를 준비하면서 추가세액 효과 분석을 실시 및 업데이트 하는 등 Pillar Two 제도에 

대한 준비성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illar Two 등록기한을 1 년 앞둔 시점에서 영국 

세무당국이 공표한 해당 실무지침을 통해 Pillar Two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은 영국 내 



등록의무 및 요건을 이해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신고법인을 지정하고, 등록기한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Pillar Two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활용성 및 국가 

간 공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고법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와 국세청장 또는 권한 당국 간의 협정으로, 

특정 기간 동안 납세자와 해외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정 

가격(Arm’s Length Transfer Price)을 결정하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이전가격과 관련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MIRB(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최근에 Advance Pricing Arrangement Guidelines(“APA 지침 

2024”)을 업데이트하여 MITA(Malaysia Income Tax Handbook) 제 138C 조 및 소득세 규칙 

2023(“APA 규칙 2023”)의 절차적 및 행정적 요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업데이트된 APA 지침 2024 는 주로 2023 년 5 월에 발표된 APA 규칙 2023 에서 도입된 변경 

사항에 맞춰 APA 에 대한 지침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APA 신청에 대해 추가 조건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PA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PA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a) 대상 거래의 운영 수익이 RM100 백만 과세 사업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b) 제안된 대상 거래의 수치가 매출의 50%를 초과하거나(매출의 경우), 총 구매의 50%를 

초과하거나(매입의 경우), 또는 기타 거래의 총 가치가 RM25 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 지원과 관련된 경우,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MIRB 의 이전가격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모든 대상 거래는 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되어야 하며, 1986 년 투자촉진법(Act 327) 및 

MITA(Act 53)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 또는 조약 파트너 국가에서 면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APA 목적으로 면세 거래와 비면세 거래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감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거나 특별 위원회 또는 

법원의 관련 항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APA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납세자는: 

i.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소 36 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는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4/05/tnf-malaysia-updated-apa-guidelines.html


ii. 36 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의 경우, 대상 거래와 관련된 사업 활동이 최소 12 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6. 기능, 자산 및 위험(FAR)과 사업 모델이 동일한 납세자의 경우, 제안된 벤치마킹 분석의 영업 

마진이 평균 가중치 마진의 3% 이상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i. 기존 사업의 경우, 지난 5 년 동안의 평균 가중치 마진; 또는 

ii. (5)항에 언급된 납세자의 경우, 최소 3 년 동안의 평균 가중치 마진  

7. FAR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무형 자산의 이전 또는 주요 FAR 의 전환 또는 중요한 인적 기능의 

이전이 없는 한, 영업 마진이 5% 이상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PMG Observations  

APA 지침 2024 는 APA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벤치마킹 분석을 기반으로 한 MIRB 의 이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조건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 

새로운 조건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용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기존의 말레이시아 판매업자가 제한적 위험 판매업자로 구조조정될 

경우, 이익률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전가격 목적상 

'고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APA, 사업 구조조정 또는 기타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벨기에: 다국적 및 대규모 국내 그룹을 위한 GloBE 등록 요건 
 

벨기에 세무 당국은 GloBE 등록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그룹의 벨기에 

상업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최근 개정된 벨기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 년 5 월 15 일의 등록 절차에 관한 왕령은 아직 벨기에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지만, 벨기에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등록 마감일 

벨기에 최저 과세법 적용 대상인 다국적 기업(MNE) 및 대규모 국내 그룹은 벨기에 상업 

등록부(즉, Crossroads Bank for Enterprises - CBE)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통지는 해당 

그룹이 벨기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법의 적용을 받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청된 정보를 수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등록 

통지 마감일은 벨기에 관보에 왕령이 발표된 후 45 일 이후로 설정됩니다.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4/05/tnf-belgium-globe-registration-requirements-multinational-large-domestic-groups.html


등록 책임 

등록 책임은 다음 기관에 있습니다: 

1. 벨기에 최종 모회사(UPE)가 있는 경우: 해당 UP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여러 벨기에 UPE가 있는 경우: 다른 UPE가 지정한 UP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벨기에 UPE가 없지만 벨기에 구성원 법인(CE)이 있는 경우: 해당 벨기에 C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벨기에 UPE가 없지만 여러 벨기에 CE가 있는 경우: 다른 CE가 지정한 벨기에 C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명의 경우, 지정기관의 임명은 다른 벨기에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전자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포함하여 공식화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벨기에 UPE 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UPE 가 벨기에에 없고 

벨기에 상업 등록부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 UPE 도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즉, 

그룹의 번호 외에 추가로 부여됩니다). 

필요한 정보 

등록 양식은 각 그룹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I: 다국적 기업그룹 또는 대규모 국내 그룹 

• 그룹의 고유 이름(UPE의 이름과 다르게 설정해야 함) 

• 회계연도 

• UPE의 주소 

• UPE의 연락처 정보 

Part II: 연결재무제표 

• GloBE 정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유형 

• 적용된 회계 기준 

• 사용된 통화 

• 공시 여부 

Part III: 소유 구조 

• 모든 UPE, 중간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의 목록 

• 모회사가 벨기에에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가 소유한 모든 벨기에 및 해외 법인의 목록 



• 그룹이 처음 GloBE 적용 대상이 된 회계연도의 첫날(예: 회계연도가 달력 연도인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존재했던 소유 구조 

• 각 목록에 있는 법인의 GloBE 상태와 소그룹을 표시해야 하며, 이 분류는 OECD의 GloBE 

정보 보고서 제안과 일치해야 함 

Part IV: 연락처 정보 

• 등록 책임을 지는 법인의 연락처 정보 

• 임명에 따른 경우, 작성된 위임장 양식도 증빙으로 제공 

이 정보들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 서명과 함께 공식화된 

위임장 양식도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적용 대상 그룹은 MyMinfin 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벨기에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은 등록 책임이 있는 벨기에 법인의 “MyMinfin”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XML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세무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XML 생성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통지가 이루어지면, 벨기에 세무 당국은 해당 그룹을 벨기에 상업 등록부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룹의 기업 번호는 통지를 한 법인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벨기에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중 5394 (2024.04.11)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부속품의 제조·재생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2개의 생산공장과 헝가리, 미국, 중국(가흥･강소･중경) 및 인도네시

아 등 해외에 6개의 생산법인(이하 각각 “헝가리생산법인”, “중국생산법인” 또는 “인

https://www.minfin.fgov.be/myminfin-web/pages/public/fisconet/compare/653b7fed-8779-47ba-9a8e-7279c0cba900/27d98943-b1e3-4e4d-8458-0df8b18fa1ee/2d4f7c5c-4a67-4859-9c32-409ffd4d1770
file:///C:/Users/yongjunyoo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Outlook/U23149GE/Aanmelden%20voor%20inschrijving%20in%20de%20KBO%20|%20FOD%20Financiën%20(belgiu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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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생산법인” 등이라 하고, 통칭 “해외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하고, 약 30여개의 해외판매법인 등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함 

-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에게 타이어 생산기술, 브랜드, 광고 등 무형자산을 제공

하고 순매출액의 5%(4%의 제조기술대가 및 1%의 브랜드 대가, 비교가능제3자가격

방법 적용)를 사용료(로열티)로 수취함 (미국생산법인은 2017년 10월 공장이 준공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료 소득이 없음) 

- 처분청은 헝가리생산법인과의 위 무형자산 사용거래 외에 글로벌마케팅지원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독특한 고부가가가치가 결합된 무형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는 이유로 각 개별 거래를 통합한 다음,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잔여이익분할

방법(이하 “거래이익분할방법” 또는 “이익분할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

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함 (그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율은 9% 상당임) 

- 이에, 청구법인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의 무형자산 거래도 형태와 실질이 동

일하다는 사유로 거래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

액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간접경

비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5-2017 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경

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 한도 재계산 청구부분만 경정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① 청구법인은 헝가리생산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게 동일하게 타이어 생산

기술, 브랜드, 광고 등의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순매출액의 5%를 사용료로 수취하

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동일한 기능위험의 해외생산법인간 거래에는 동일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무형자산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각 법인에게 제공하

는 무형자산은 그 내용과 실질이 동일하고, 각 법인들

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또한 

동일함 

- 조세심판원 또한 서로 다른 해외법인 간에 설립목적, 

운영사업과 수행기능･부담위험･사용자산이 유사하다

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동일 법인 내 서로 다른 사업

부가 동일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한다면 동일한 정상

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정상가격 산정은 개별 기업별로 판단하여야 함 

- 국조법 상 이전가격 조정 규정(제4조 제1항)은 과세당

국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외 가격으로 소

득 및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임. 이

는 해당 국제거래의 국외특수관계인과 국내 거주자 사

이의 문제로서, 이전가격의 조정 여부는 개별 법인별

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국내 거주

자가 어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이전가격 

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국외특수관계인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음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해석례 등은 정상가격에 따른 조

정은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을 모두 포함한다는 일반론

이거나,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



- 국조법과 기획재정부 모두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초

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모두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

임 

-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

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취사선택

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침해된 납세자의 과세형평을 바

로잡아야 함 

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

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사업연도를 골라 익금산입

하는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디까지나 

국내 거주자와 특정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를 전제한 것

임 

청구법인이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수행하는 

무형자산 거래와 헝가리법인과 수행하는 무형자산 

거래는 서로 동일함 

- 청구법인과 각 생산법인간 무형자산 허여계약 내용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모든 해외생산법인

에게 동일한 타이어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무형자산

을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허여함 

- 각 생산법인은 설립목적, 운영사업, 수행기능, 부담위

험에 있어 매우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를 통하여 일관되게 입증한 바 있으며, 각 해외법인의 

유형적 조직과 수행업무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확인가

능함 

- 청구법인은 헝가리생산법인 외 중국･인도네시아생산

법인 매출액 또한 헝가리생산법인의 매출증가와 그 폭

이 유사하거나 더 큰 증가폭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시장위험 및 재고위험 관리 수준은 모든 해외생산법

인들에게 유사한 수준임 

- 무형자산허여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따라 5가지 요건을 따져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취급재화의 차이로 인해 다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음 

해외생산법인 간에 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헝가리생산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생산

라인 구성, 가동률, 매출규모 등에 있어 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 

- 청구법인은 유럽지역 내수판매 목적으로 헝가리생산

법인 설립 후 3차례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물량이 증

가하자, 유럽지역 공급물량 감소 조정을 통하여 헝가

리생산법인의 시장위험 및 재고위험을 상당 부분 관

리함. 결과적으로 헝가리생산법인의 이익률은 일상적

인 생산활동의 비용을 보상받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소득이전요인(낮은 유효세율 등)에 의하여 헝가

리생산법인에 이전된 소득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통

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 헝가리생산법인은 OOO제품 위주로 생산하여 판매법

인을 통해 유럽 전지역에 판매함. 반면에 중국·인도네

시아생산법인은 OOO제품 생산비중이 높고, 판매법인

을 통한 내수 및 수출시장 판매를 병행하며, 이러한 매

출구조, 생산품 구성, 시장특성(저가제품 수요 위주) 

등의 영향으로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제적 특성은 청구

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정의될 수 있음 

- 각 법인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잔여이

익분할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통상이익 및 통

상이익 배부 후 잔여초과이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

져옴 

-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

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헌도는 헝가리생산법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더 작아진 잔여이익 중 청구

법인에 귀속될 잔여이익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중국·

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잔여 초과

이익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잔여이익은 기 보상금

액(사용료 수취금액)보다 작으므로, 초과보상액에 대

한 감액 조정이 발생됨 

- 신규 설립하여 2017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 미국

생산법인과의 사용료계약에서는 다른 해외생산법인

과 달리 기술제공 사용료가 고정로열티(4%)가 아닌 변

헝가리생산법인에게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되었다면, 

무형자산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도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측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

이 합리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헝가리생산

법인의 무형자산 기여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중국･인

도네시아생산법인에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헝가리생

산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도 응당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처분청은 헝가리생산법인이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낮은기능)에 해당하나, 중국･인도네시아생



산법인은 라이선스 제조업자(높은기능)에 해당하므로 

이익분할방법 적용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이

익분할방법은 거래의 양 당사자들이 모두 주요한 무

형자산을 보유하면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

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수행기능과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헝가리생산법인보

다 높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익분할방법 적용의 타

당성을 방증함 

- 처분청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이전가격조정 필요성

이 전제된 이후의 문제라 주장하나, 아무런 법적 근거

가 없는 의견이며 오히려 특정법인에 대해서만 과세

가 가능하도록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것을 자인

하는 것임 

동로열티(정상가격 초과분)로 결정되었는데, 새로 설

립되거나 생산시설 증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해외생

산법인은 해당 지역에서 청구법인의 공급물량 조정을 

통하여 시장위험·재고위험이 상당 부분 관리될 수 있

고, 이러한 경우 고정로열티 사용료계약은 이전가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미국생산법인과는 변동로열

티 사용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헝가리생산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생산법인과의 사용료계약을 기

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 

4) 판단 

- 처분청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우 헝가리생산법인과 경제적 특성(사업행태)에 차

이가 있으므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잔여이익이 음수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를 거부함 

- 비교가능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청구법인도 또한 이

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그 중 헝가리생산법인과의 무형자산 사용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까

지 헝가리 과세당국과 논의를 진행한 점, 

- 그러던 2018년 8월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헝가리생산법인의 경우, 다른 해외생

산법인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영업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무형자산 사용 거래 외에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글로벌마케팅 및 고부가가치용

역을 특수한 형태의 무형자산 거래로 통합하고, 이와 비교가능거래가 없다는 사유로 거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차이

가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

족한 점, 

- 청구법인은 사업주관자로서 해외생산법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각 해외생산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쪽이 함께 실현한 이익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분할하

는 것이 합리적일 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중국･인도네시아생산

법인의 경제적 특성이 헝가리생산법인에 비해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라이선스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면, 헝가리생산법인과의 거래보다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거래에 대하

여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 거래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쌍방이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일부상황에서는 결합손익)

을 각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써, 그 결과가 항상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청구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

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상대적 공헌도 등의 고려사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세 

 

대법원 2024.4.16. 선고 2016 두 36196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일본의 반도체 제조설비 업체인 OO일렉트론 주식회사(TEL)의 국내 자회사로서, 

TEL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한 설비의 설치, 조립,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TEL과 국내 고객사 간의 반도체 제조설비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르면, 

TEL은 설비를 국내 고객사에 이전·설치하고 성능 검수를 완료한 후 판매대금을 받게 되어 있다. 

판매대금의 90%는 설비가 수입될 때 지급되고, 나머지 10%는 최종 검수 후 지급되며, 

무상보증기간(약 2년) 동안의 유지보수는 무료이나 그 이후에는 유료로 제공된다. 

다. TEL은 이러한 스타트업 서비스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TEL을 대신해 국내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스타트업 서비스는 설비 설치장소 확정, 조립·설치 작업 및 성능 확인 작업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TEL로부터 무료로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설치하였다. 이 

작업에 대한 대가는 TEL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받았다. 

2. 유지보수 서비스는 무상보증기간 이후 유료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필요 부품을 TEL로부터 

이전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TEL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2,771건의 

부품에 대해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국내 

고객사는 TEL로부터 직접 설비를 수입하면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관련 법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여섯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30조에 따라 실제 지급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0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31조 제1항은 제30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며, 이 

때 거래 조건과 가격 조정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제거래시세 등을 

반영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거래 단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업적 수준이 같음을 의미하며,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다르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한 판단 

이 사건 판매계약은 TEL이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와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으로, 이 사건 물품은 이 판매계약의 일환으로 수입된 것이다.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 기준은 TEL과 국내 고객사 간의 판매계약이다. 

원고는 TEL의 계약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일 뿐, 독립된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와 TEL 간의 

서비스계약은 판매계약의 부수적인 계약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거래 단계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물품은 TEL로부터 국내 고객사에 직접 판매된 반면, 유상수입물품은 TEL에서 원고를 

거쳐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된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은 TEL 과 국내 고객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으나,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은 TEL 과 원고 간의 내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다. 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KPMG 의견] 

본 판결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의미에 대해, 본 판결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 즉 도매단계나 소매단계와 같은 상업적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며,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 각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다를 경우 거래단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본 판결은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 시 무상수입한 물품과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시 유상수입한 물품이 거래 당사자와 거래단계 등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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